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8,681,854 13,760,456

일반회계 388,376,924 11,651,308

특별회계 70,304,930 2,109,148

기타특별회계 70,304,930 2,109,148

상수도특별회계 11,249,778 337,49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04,144 21,124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52,803 64,58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77,028 20,311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20,123,719 603,71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01,000 12,030

청사건립특별회계 34,996,458 1,049,89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661,85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직무수행경비

3. 법정의무부담금(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5.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 7 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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